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마포 제1선거구 김상훈 의원입니다.

□ 본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는 광고물 등의 관리에 필요한 각종 기준, 절차 등 중요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쾌적한 생

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2년 8월 제정하였습니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행정

안전부의 표준조례안 등을 참고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선·

보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소연료공급

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광고물 표시방법, ▲광

고물의 심의대상 구분, ▲광고물의 재료·표시방법·규격, ▲허

가·신고 수수료 규정 정비 등을 포함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